
오염토지의 평가방법

1  질의

가. 오염토지의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시「토지보상평가지침」제34조의 2제2호

를 근거로 토지의 비교표준지를 선정 • 평가하여 토지의 보상가격을 산출한 후，매립된 

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하여 토지보상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「공

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0조 이하에 따른 토지의 평가

방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?

나. 오염토지의 보상평가방법도 같은 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

따라 평가 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

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가격을 정하는 것이 적법 • 

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?

2  회신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（이하“토지보상법”이라 

함）」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

는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

상하되，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，해

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

변동률，생산자물가상승률（「한국은행법」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• 발표하는 

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함）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 • 형상 • 환경 

•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，토지에 대한 보상액

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

하여 산정하되，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

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，



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

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

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 토지의 평가는 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，오염된 토지의 경우 그 토지와 유

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를 선정하여，오염정도가 해당 토지의 가격형 성에 미치는 

요인 등을 감안하여 위 규정 등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，

다만 적법하지 않은 토지이용에 따라 오염된 토지의 경우 충분한 사전조사 등을 통하여 

관련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나 그 오염요인의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 청

구하는 등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나，

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한 산정방법 외에 그 오염요인의 

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손실보상액에서 차감하는 등 토지취득 이후 장래 공익사

업의 이용에 적합한 상태로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제하는 감정평가 방법은 바람

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. [2013.3.7. 토지정책과-1494]


